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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기출문제 총평_박문각 이상기 교수 ]

1. 시험 난이도
금번 실시된 제11회 행정사 자격증 시험의 사무관리론 문제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출제를 예상했던 “행정업무혁신규정”상 개정내용과 “민원
처리법령”상 개정내용들이 출제되지 않아 수험자들을 당황하게 한 시험이었다. 또한
기출 되었던 내용이 일부 재출제 되어 기출문제의 학습 또한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출제경향
금 회 시험에서는 민원법령의 내용이 논술형 40점 문제(물음1,2)로 출제되어 민원법
령내용의 숙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시험이었고, 약술형 문제는 모두 
“행정업무혁신규정”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는데 “문서관리”의 내용이 2문제나 출제되었
고, 서식관리 내용과 문서관리 내용을 혼합한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다.

3. 출제문제분석

1) 논술 문제는 민원법령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용어의 정의 
내용 문제를 물음1,2로 나누어 출제되었다.
답안 분량도 상당히 적은 양으로 답안작성 시간도 짧은시간 내 작성이 가능했을 것이
다. 또한 2022. 7. 12.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그 양이 
상당히 많아 이 부분이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했으나 예상외로 개정 내용은 출제되지 
않아 제12회를 준비하는 수험자들에겐 개정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2) 약술형 2번은 “행정업무혁신규정”상 문서관리 부분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분량이 상당히 적은 내용의 문서의 반송, 이송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
다. 분량이 적으므로 답안을 작성하기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약술형 3번의 문제는 기출 되었던 내용이 출제되었는데 2017년도 제5회 시험 당
시 출제되었던 서식관리 내용과 2019년도 제7회 시험 당시 출제되었던 문서관리 
내용의 혼합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답안 분량도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
에서 불의 타 문제였다고 판단된다.

4) 약술형 4번은 공문서관리 부분에서 출제되었는데 내용을 분석하면 “행정업무혁신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와 문서처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은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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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조건의 내용은 2014(제2회), 2019(제7회), 2020
(제8회)년도에 출제되었던 내용으로 이번 시험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출제되었다.
답안의 분량도 상당히 많은 양이나 평소 학습을 충실히 한 수험자라면 답안을 작성하
는 데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4. 수험전략

1) 향후 제12회 행정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학습전략은 변함없이 기본서를 통한 
이론의 정확한 숙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은 “행정업무혁신규정”과 “민원법령”의 개정내용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 부분의 정확한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그리고 총 4문제 중 1문제는 불의 타 성격을 가지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기출문제
도 빠짐없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소 기본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 회에 
걸친 정, 다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이제 제11회 행정사 자격시험도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온 수험자 여러분
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라도 
가을풍경을 맞이하러 떠나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하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께는 가슴 
깊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공인 행정사로서 새 삶을 힘차게 개척해 나가시기를 기원
합니다. 아쉽게 이번 시험에 고배를 드신 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작은 
돌부리에 걸려 잠깐 넘어진 것 뿐입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뛰시면 됩니다.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끝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수험자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며, 제11회 
행정사 사무관리론 문제 총평에 갈음 합니다. 

2023. 10. 7

사무관리론 이상기 교수 배상


